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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사용명세서

  1. 지방자치단체명:   

  2. 모 금 기 간 : 2025. 1. 1. ~ 2025. 12. 31.

  3. 접수 건수 및 금액                                                        (단위:건,백만원)

2024년 2025년 증감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28 91.47 781 74.14 △147 △17.33

 4. 답례품 제공 현황                                                            (단위:건,백만원)

 

제공 건수 제공 금액 비고
753 22,245,000

  5. 기금 사용 내역                                                               (단위:백만원)

사용항목 세부 사업별 금 액 비고
합    계 
기금사업 -
운영경비  홍보 및 운영, 답례품 30.29

  6. 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백만원)

수 입 지 출 ‘25년 잔액(보유액) 비고
합 계 (① +② +③ ) 241.241 합 계 ( ① + ② ) 30.29

210.95
① 모 금 액 74.14

① 기 금 사 업 -
’ 2 5 년  모 금 액 74.14

② 이 자 수 입 0.39
② 운 영 경 비 30.29

③ ‘ 24년 이 월 액 166.71
  

2026년      2월       일

파주시장

  

유 의 사 항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 일 까지 전년도 고향

사랑 기부금의 접수·운용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법

령에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모금을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공개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5년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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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① 기부금 접수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건수 금액 비고 
781 74.14

② 기부 방법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건수 781 747 34

금액 74.14 71.69 2.5

③ 기부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10만 원 미만 10만 원 10만 원 초과 ~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81 74.14 78 2.57 699 69.9 3 0.67 1 1 - -

④ 연령별 기부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81 74.14 56 5.67 218 20.46 205 20.25 195 18.8 105 8.95

⑤ 기부자 주소지별 기부 현황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수도권 비수도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광역시
광역도

광역시
광역도

시 지역 군 지역 시 지역 군 지역

650 60.35 131 33 88 10 13.79 3.3 9.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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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부자 주소지별 기부 현황 상세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건수 금액
비중 비중

기부자 
주소지

계 781 100% 74.14 100%
서울 194 24.84% 18.14 24.47%
부산 7 0.9% 0.70 0.94%
대구 5 0.64% 0.50 0.67%
인천 35 4.48% 3.45 4.65%
광주 - - - -
대전 14 1.79% 1.40 1.89%
울산 4 0.51% 0.40 0.54%
세종 3 0.38% 0.30 0.4%
경기 421 53.91% 38.75 52.27%
강원 13 1.66% 2.25 3.03%
충북 13 1.66% 1.23 1.66%
충남 15 1.92% 1.60 2.16%
전북 2 0.26% 0.20 0.27%
전남 7 0.9% 0.70 0.94%
경북 10 1.28% 0.80 1.08%
경남 11 1.41% 1.10 1.48%
제주 27 3.46% 2.61 3.52%

⑦ 월별 기부 현황                               (금액 : 건, 백만원)

월별 건수 금액비중 비중
계 781 100% 74.14 100%
1월 35 4.48% 3.20 4.3%
2월 32 4.1% 3.03 4.1%
3월 22 2.82% 1.90 2.6%
4월 13 1.66% 1.10 1.5%
5월 23 2.94% 1.80 2.4%
6월 15 1.92% 1.21 1.6%
7월 24 3.07% 1.86 2.5%
8월 12 1.54% 1.10 1.5%
9월 13 1.66% 1.16 1.6%
10월 35 4.48% 3.40 4.6%
11월 104 13.32% 8.82 11.9%
12월 453 58% 45.56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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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① 답례품 제공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제공 건수 제공 금액 비고 

753 22.25

② 인기답례품 현황(상위 10개) (단위 : 건, 백만원)

순위 품목명 제공 건수 제공 금액 분류 

1 한수위 파주쌀 411 12.42 농산물

2 잡곡선물세트 189 5.41 농산물

3 배즙 52 1.59 가공식품

4 장단콩 초콜릿 27 0.81 가공식품

5 장단콩 두유 13 0.374 가공식품

6 목련꽃차 12 0.36 가공식품

7 두부세트 11 0.27 가공식품

8 떡 8 0.21 가공식품

9 웰빙마루 이용권 8 0.24 관광서비스

10 누룽지 7 0.18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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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답례품 분류별 매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답례품 분류 제공 건수 제공 금액비중 비중

합계 738 100% 21.86 100%

농산물 600 17.6% 17.83 17.4%

가공식품 130 1.1% 3.79 1.1%

관광서비스 8 81.3% 0.24 81.5%

축산물

수산물

지역사랑상품권

지역브랜드상품권

생활용품

기타

유 의 사 항

1. 답례품이 “고향사랑e음” 및 “민간플랫폼”상 두 가지 이상 분류에 속하는 경우 주분류군에 한번 만 기입

하여야 합니다.

2. 체험권, 지역 박물관·미술관·축제 이용권 등은 관광 서비스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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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고향사랑 기금 사용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사용항목 사업내용(간략) 금  액 비고

합      계 31.2

기금사업 소 계

해당없음

운영경비 소 계

홍 보 비  홍보비용(홍보부스 등) 1

답 례 품  답례품 비용 26.2

배 송 비  답례품 배송 비용 2.3

운영수당  위원회 운영 등 비용 0.7

유 의 사 항

1. 고향사랑 기금 사용 세부내역의 합계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사용명세서”의 “6. 기금수입 및 지출

현황”지출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지출사업의 목적별로 지출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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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

연번 사업명 개시일
종료일

(또는 종료예정일)
목표액 모금액 모금률

1 해 당 없 음

2

3

4

5

6

7

…

유 의 사 항

1.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별도 지정기부 사업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지자체는 별도의 연번(예시: 민-1)으로 해당사

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지정기부 사업현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